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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     사  항 

  

1.  적     

    1)  본 공사  시   표  시 에 한다.  단, 본 공사에 계없는 사항  적 하  아니한다.

    2)  공사 에  공,  타 출  단  취  등 보안 생에 한 한 주 , 사고  

         미연에 할 것  만약 사고 시에는 수 가 신  조  취한다.

    3)  본 공사에 는 수 , 전    사 료는  담  한다. 

    4)  본 공사 시공상 건축물 등  파  또는 훼 하  경 에는  감  시에 하여  없

        시 원상태  복 한다.

    5)  료  제 품   감  검사 또는 시험    사 할 것 , 필 시에는 사전에 견품

        또는  취  제출하여 승  아야 한다.

    6)  계  시   내역  등  해   감  행하  계  차, 누  등   경

         감  필 하다고 정 시에는 추가 또는 경 시공  할 수  는 에 해야

        한다.

    7)  본 공사 내에 감  시에 하  아니한 공 나, 감 원  미숙 공  정한 공과 

        체  하  시 에 순 하여야 한다.

    8)  공사 시공 에  든 료  항상 정 하여  내  끗  청 할 것 , 공사  에는

        가 물 철거, 타  체    출한  공 검사  아야 한다.

    9)  공사 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술  상주케 하고 그  1    한다.

   10)  수 는 계  충  검 하여야 하  만약 계 에   경 에는 시 감 원에게   

        보고하여야 한다.

   11)  본 공사  시공  료는 K.S  득한 품종  K.S 규격품  사 하여야 한다.

        단, K.S 규격  없는 료는 공  식승  또는 공  제품  감  시 하에 하 

        여야 한다.  

   12)  건물 공사 공정에 차  없  정  공  내에 시공하여야 한다.



                      2 .  공사

 2.1. 적

       : 본 시 는  공사에 하여 적 하고 적  시  아니하는 

         사항  안전 (NFSC 101)  하여 적 한다.

 2.2.   

    가.  검정등

        ①. 는 한  검정공사  검정  득한 제품  한다.

        ②. 는 아  상  제품  계   한다

   

   약 제   비   고

말 A.B.C 3.3㎏ A.B.C  , 거실  복

CO2 10 LBS C  전 , 전 시

하  1301 3.0㎏ C  전 , 실등 

동 산 A.B.C 3㎏ A.B.C , 보 러실등 취

동식 강 액 0.8LIT 아파트 단  주

    나.  

        ①. 상물  각 다 하 , 1개  수동식  보행거 는  

            수동식  경  20m 내,  수동식  경  30m 내가 　 한다.

        ②. 상물  각 　２ 상  거실   경 에는 각 다 하는 것 에 

             닥 적  33㎡ 상   각 거실(아파트  겨 에는 각 ) 다 한다.

        ③. 는 닥  높  1.5m 하  곳에 비 하고, 수동식 에 어 는              

           “ ” 고 표시한 표  보  쉬 곳에 한다.

 2.3. 시험  검사

    가. 상태  능시험검사

        ①.  상태는 계  수    하고 검사한다.

        ②.  조,  등  하고 시 공사업  시행규  제19조에 한  

            제30  식  시 능시험조사표에 거하여 능  능검사  실시한다.



                  3 . 피난  공사( 강 )

    3.1. 적

       : 본 시 는 피난  공사에 하여 적 하고 적  시  아니하는 

         사항  안전 (NFSC 301)  하여 적 한다.

   3.2.   

    가.  검정등

        ①. 피난 는 한  검정공사  검정  득한 제품  한다.

        ②. 피난 는 아  상  제품  계   한다.

       

품   동  원 적 비 고

   강   사  무게에  동적  연 사  가능 타 건축물

간  강  사  무게에  동적  사  연  가능 숙 시

공 안전매트  시 건축물내에   뛰어 내  충격 수 사 아파트

    나. 피난  

        ①. 상물  각 다 하고 다 에 한 닥 적 다 1개 상  한다.

       

 산 출 수 비 고

숙 시 ,노 시 , 료시  사 는 500㎡ 다 1개  

시 ,문 집   동시 ,판매시 ,복합 800㎡ 다 1개  

계단실  아파트 각  다 1개  

그   사 는 1,000㎡ 다 1개  

        ②. 주택  시행  제48조  규정에 한 아파트  경 에는 하나  주체가 하는 

            아파트 역 다 공 안전매트  1개 상  한다.

        ③. 피난  하는 개 는  동  상에  아니하  한다.

        ④. 피난 는 상물  , 닥, 보, 타 조상 견고한 에 볼트조

            매 , 접 타   견고하게 한다.

        ⑤. 강 는 강하시 프가 상물에 접촉하여 상  아니하  하고, 

            피난 프  는 착 에  등 피난상 한 착  닿  수 는 

             한다.



        ⑥. 피난 가 는 에는 가  곳  보 쉬  곳에  표시하는 식 

            또는 축 식  표  피난  사  하는 사  착하여 한다.

    3.3. 시험  검사

    가. 상태  능시험검사

        ①. 피난  상태는 계  수    하고 검사한다.

        ②. 피난  조,  등  하고 시 공사업  시행규  제19조에 한  

            제30  식  시 능시험조사표에 거하여 능  능검사  실시한다.


	표지
	목        차 
	1.  일  반  사  항 
	 
 
 
2 . 소화기구 설치공사
	 
 
 
3 . 피난기구 설치공사(완강기)

